
[별표 1]

<영업인가 및 등록 업무 처리절차 흐름도>

부

동

산

투

자

회

사

인

가

및 

등

록

회사

설립

절 차 안 내

↓

부동산투자회사 설립 ←
발기인 주식총수의 

전부를 현금으로 인수

↓ 설립등기

영업

인가 

또는  

등록

단계

영업인가 또는 등록 

신청
←

부동산투자회사 

명의로 신청

↓

신청사실의 공고 

및 의견수렴

(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)

(필요시) 공청회

 * 발기인 및 임원자격

   조사 의뢰

↓

영업인가 또는 등록 

심사

→ (필요시) 실지조사

→

(필요시) 평가위원회

*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

(영업인가의 경우에 한함)

↓

영업인가 또는 등록

→ 거부사실의 통보

주식발행


